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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╷가감산 특례

1. 가산대상 및 가산율

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·산정 기준의 가산율은 다음과 같다. 

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

Ⅰ (1)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

  ○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
 ○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, 복합건

물내 주택, 생산설비를 설치한 

공장용 건물, 주차전용건축물

(「주차장법」제2조제11호에 

따른 건축물, 이하 같다)

   - 빌딩관리요소 4가지 0.05

   -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0.10

Ⅱ (2) 특수건물

  ○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층의 높이 보다 

2배이상 되는 건물(해당 층 부분)

※ 층별로 높이가 다른 층이 3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

층고가 가장 낮은 층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

 

0.05

○ 동일건물 내 복층 구조가 병존

할 경우 당해 복층 부분

  ○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건물. 단, 

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5%씩 추가 가산.(예 

: 7.9m는 0, 8m는 5/100, 12m는 

10/100가산)

※ 특수건물의 층수높이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

하며,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는 

“1개층 높이가 다른 층보다 2배 이상되는 건물” 가

산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

0.05

Ⅲ (3) 5층미만 건물

  ○ 1층 상가부분
0.17

○ 단층건물

○ 오피스텔(용도번호 Ⅰ-7, Ⅱ

-18 중 사무용 오피스텔), 제조

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

의 사무실(용도 번호 Ⅲ-2)

(4)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

  ○ 1층 상가부분
0.27

(5)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

  ○ 1층 상가부분
0.32

(6)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

  ○ 1층 상가부분
0.36

(7) 30층초과 건물

  ○ 1층 상가부분 0.46

※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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